
붙임  품목(살균제, 살조제, 기피제) 변경신고 참고자료 

□ 살생물제품 미승인 단품목(살균제, 살조제, 기피제) 제품 

m 단품목(살균제·살조제·기피제 중 1개)으로 신고된 제품은 2026년 1월 1일

이후 일괄적으로 안생품 신고 취소*(신고번호 삭제) 예정

      * 현장발생형(전기분해형, 이산화염소) 살균제는 제외
m 현장발생형을 제외한 살균제, 살조제, 기피제는 2025년 12월 31일

이전에 제조·수입된 제품에 한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 유통·판매 가능

      * 품목별 사용가능주성분에 따라 지정된 살생물제품의 제조·수입가능일이 이미 경과한 
경우 해당일로부터 6개월까지 유통·판매 가능하므로 해당 기한에 대한 별도 확인 필요

□ 살생물제품 미승인 다품목(살생물제품 + 방향제, 탈취제, 기피제 등) 제품

m 다품목(예, 살균제+탈취제+제거제 등) 신고된 제품은 살균제를 제외한 

타 품목(주기능)으로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변경신고* 실시

      * 신고번호, 품목, 용도, 제품명(필요시), 사용방법, 사용상 주의사항
<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신고 및 표시도안 예시 >

기존 변경 변경되는 표시사항

살균제+탈취제 탈취제
·신고번호(대표품목에 따른 변경), 품목, 용도, 
사용물질(‘살균제’ 품목 사용가능주성분), 
사용방법, 사용상 주의사항 등 변경
·제품명은 항균, 살균 등 살생물물질에 의한 
효과·효능 표시·광고 제품명 금지(변경 필요) 

살균제+탈취제+제거제 탈취제+제거제

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

신고번호: (기존)AA21-21-0001 → (변경)AA21-13-0001

품목:
용도:
제조연월:
어는점:
액성:

제품명:
제형:
유통기한:
중량‧용량‧매수:
표준사용량:

제조자, 주소, 연락처:
판매자, 주소, 연락처:
제조국명, 제조회사:
수입자, 주소, 연락처:

사용 물질
주요물질:
보존제:
알레르기물질:
계면활성제:
형광증백제:
기타물질:

신호어

그림문자

사용방법
①
사용상 주의사항
①
응급처치
①

□ 변경 신고 절차

변경 신고서 
제출 및 접수

(초록누리, 
ecolife.me.go.kr)

è 검토·확인 è
신고증명서 

발급
è 유통·판매

제품명, 품목 등 
변경사항 반영

서류검토 및 
수정, 보완

접수 후 
25일 이내 발급 

신고번호 등 
표시사항
제품표시

제출: 제조·수입자
접수: 기술원

검토: 기술원 
수정·보완: 제조·수입자

발급: 기술원
변경된 표시사항 

적용(부착) 및 판매: 
제조·수입자


